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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이유
❍ 새로운 행정환경과 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새로운 부서로 이관될 예정인 특정 담당(계)의 기능이

새로운 부서와 기능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관된 부서에 존치

하는 것으로 원안을 변경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부칙 제5조제19항의 일부 조문 변경

• 에너지산업담당을 신산업정책과에 배치

- 당초안 : 에너지산업담당을 산단혁신과(신설 부서)에 배치

- 수정안 : 에너지산업담당을 신산업정책과(기존 부서, 기능·명칭 변경)에

배치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9항 중 <별표 2 중 “신성장산업과”를 “산단혁신과”>를 <별표 2 
중 “신성장산업과”를 “신산업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5조제19항 중 <별표 4 중 “신성장산업과”를 “산단혁신과”>를 <별표 4 
중 “신성장산업과”를 “신산업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5조제19항 중 <별표 5 중 “신성장산업과”를 “산단혁신과”>를 <별표 5 
중 “신성장산업과”를 “신산업정책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부칙 제5조
① ~ ⑱ (생  략)
⑲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신성장산업과”를 “산단혁
신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투자과”
로, “도로과”를 “도로철도과”로 한다.

별표 4 중 “신성장산업과”를 “산단혁
신과”로 한다.

별표 5 중 “신성장산업과”를 “산단혁
신과”로 한다.

부칙 제5조
① ~ ⑱ (현행과 같음)
⑲ ------------------
--------------------
--------. 

------ “신성장산업과”를 “신산업
정책과”로, --------------
--------------------.

------ “신성장산업과”를 “신산업
정책과”로 ---.

------ “신성장산업과”를 “신산업
정책과”로 ---.


